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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 료

신 처리 상안건 지  스트트랙 사건[ ] 

헌라 헌라 병합 원과 장 등 간  한쟁[2019 3, 2019 2( ) )

   고   [   ]  ═════════ ═════════

헌법재 는 년 월   사법개 특별 원 사개특 및 치개 특별 원2020 5 27 ( ) 

개특  법 안에 한 신 처리 상안건 지 과 련  련  행 들에 하[ ] 

여 당시 한 당  원들  청 한 한쟁 심 에  아래 표  같  청  

각하 및 기각하는 결  하 다.

심 상 청  주 

 사개특  미래당 2019. 4. 25. 

 원  신  원  채  원  개 한 

행

한 당  

원 108

각하

원( )

 사개특  미래당 2019. 4. 25. 

 원   원  재훈 원  개 한 

행
한 당 

사개특   

개특  원들 

13

 시스   2019. 4. 26. 

안지원시스  통하여  원 등  한 

공수처 안  채  원 등  한 사  

개 안  수리한 행

사개특  원  공수처 안 2019. 4. 29. 

등 개 안에 한 신 처리안건 지 동 안  4

가결  포한 행

개   원 과 간사 간  차  없① 

 안지원시스  통해  안에 ② 

한 신 처리안건 지 동 안 상  

결  질  차 필 하지 않③ ‧

사개특  원  신  원에  채, ④ 

재훈 원  개 어 참여한 결  결, 

수가 에 헌  사  없  ․

개 행  헌  여  헌라 사건( : 2019 1 ‧

과 쟁  동 )

한 당  

사개특  원들 

7

각

한 해 (

재  5:4)

 (

재  8:1

별개 견 3)

 공수처 안 등 사개2019. 4. 30. 

특   개 안들  신 처리 상안건  4

지 한 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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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 에는  심 청 에 하여 재  애 재  애 재  , , , 

재  진  아래 표  같  반 견 및 별개 견  다.

한침해 청 에 한 반 견 및 별개 견[ ]

재  심 상 견

재  애

재  애

재  

재  진

사개특  원  신 처리안건 지 동 안 

가결 포행

결  실질    필 여: ① 

헌 상 다수결원    항 85 2 1② 

헌 한  강 개 헌라 사: (2019 1 ‧

건과 쟁  동  결과  가결 건  시킴 사) . 

개특  원  청 들  결  해

견( )

 사개특   안들에 한 

신 처리 상안건 지 행

개특  원  신 처리안건 지 동 안 

가결 포행

결  실질    필 여: ○ 

각 별개 견( ) 

무효 청 에 한 반 견 및 별개 견[ ]

개특  원  공직 거  개2019. 4. 30. 

안에 한 신 처리안건 지 동 안  가결  포

한 행

개   원 과 간사 간  차  없① 

결  질  차 필 하지 않② ‧

한 당  

개특  원들 

6

각

원( )

한 해 (

별개 견 4)

 개특   공직 거2019. 4. 30. 

 개 안  신 처리 상안건  지 한 행

각

원( )

심 상[ ] 

사개특  원  신 처리안건 지 동 안 가결 포행○ 

 사개특   안들에 한 신 처리 상안건 지 행○ 

재  애

재  진

각 별개 견( ): 한 해사 는 헌 상 다수결원   하① 

나, ② 해  한과 처  격  안  내  아닌 심사 차 

에 한 것  립원리상    할 필

가 는 역 한 해 결 만  동 한  행, ③ 

 복  지 는  므 헌  한질  복  , 

 달 .

재  애
각 별개 견( ):  행  상  한 가  상 간 한 

쟁 심  경우  과 같   결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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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

2020. 5. 27.

헌법재  공보 실

재  

견( ): ① 한 해사 가 다수결원  하여 수 

 과  곡하는 등 하고 그 해  도가 신 처리안건 , 

지 동 안  결  해 는 수  하 피청, ② 

들  처  도  상 사후   수단  하 가  

가능  지 않 므 한 해 결 만 는 향후 동 한 , ③ 

 행  복  억 하는 에 한계가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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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건개요

공통 사실 

○ 청 들   원   지 한 당  20 2019. 4. 22. 30.

원들   청  원 원 등  개특   원 고, 6 , 

청  원 한  등  사개특   원 다7 .

○ 원 신 는  원    , 20 364 (2018. 

  사개특  미래당  원  9. 1.~ 12. 9.) 2018. 10. 18. 

었다.

○ 어민주당  단체 원  원내   원 미래당  , 

단체 원  원내   원 민주평 당  원내  병  원과 , 

당  원내  하 원  거 도 개편 고 공직 죄2019. 4. 22. , 

수사처 검찰 경찰 수사  에 한 안들  개특  사개특 에, ‧

 신 처리 상안건  지 하  하고 각 당   거쳐 당  원내, 4

가 책  지고 지 그 지  료하  합 하 다2019. 4. 25. (  사건 

합 안  당시 사개특  원  단체별  어민주당 ). 18 8 , 

한 당 미래당 어느 단체에도 하지 아니하는 원 7 , 2 , 1

었   지 지 었다, 2019. 4. 29. .

 ○ 개 당 원 에 는  사건 합 안  하 는 그 4 2019. 4. 23. , 

 미래당   비  통해 참 원    찬23 12 , 11

   사건 합 안  하 고  과 에  첨 한 견 립  었, 

다.

헌라 사건 2019 2 

○ 미래당 원   사건 합 안  후 원 신   2019. 4. 

사개특   안  신 처리안건 지 동 안 결에 하겠다는 사24. 

 시하 다. 

○ 미래당  단체 원   원    시368 (2019. 

  경 피청  에게 단4. 8. ~ 5. 7.) 2019. 4. 25. 09:20

체  원 한 상  운  고 하여 사개특  미래당  원  

원 신  원 채  개 할 것  청하 피청  , 

 경 러한 청  사개특  원  개 하 다2019. 4. 25. 11:00 .

○ 한 당  원  청 들  피청  에 하여 2019. 4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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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 신 에 한 개 행  한 신들  안 심 결  해25. ‧

   그   하는 한쟁 심  청 하 다.

헌라 사건 2019 3 

○ 사개특  원  상민 원 어민주당  단체 원  원내  , 

 원과 같  당  사개특  간사   원 그리고 미래당  , 

단체 원  원내  원과 같  당  사개특  원   

 원  경 사개특 에  신 처리 상안건  지 할 2019. 4. 25. 13:00

안  내 에 하여 상하 다 그  고 공직 죄수사처에  여. 

하는 안  내 에 하여   원  같  날 경 미래당17:40

 단체 원   원  당시 지 합  내  상  마

리하  하 가 상  청하  상 에  하는 등 그 날 지 신, 

처리 상안건 지  료하  한  사건 합 안에 하는 사  시하

다.

○ 미래당  단체 원  원내   원    시368

  경 피청  에(2019. 4. 8. ~ 5. 7.) 2019. 4. 25. 17:54

게 단체  원 한 상  운  고 하여 사개특  미래당  

원  원  원 재훈  개 할 것  청하 고 피청, 

  경 러한 청  사개특  원  개 하2019. 4. 25. 17:55

다.

○ 어민주당 원  경 사 처 사  2019. 4. 25. 18:10

안과에 사개특  신 처리 상안건   고 공직 죄수사처   운‘

에 한 안  하고  그 안  스  하 나 안과에  ’ , 

리  립 등   안 보시스 상 안 만 여 고 가 , 

못 시 었 안 원  도 첨 지 않았다, .

○ 원  등  별도  철  차 없  경 산12 2019. 4. 26. 15:30

보시스   안지원시스  통하여 고 공직 죄수사처   운‘

에 한 안  하 고 그  원 채  등 도 같  시스’ , 11

 통하여 사  개 안  하 안과에  그 수‘ ’ , 

 료함  피청    안들  수리하 다.

○ 사개특  원에  개  원 는 다  원 2019. 4. 29. 9

과 함께 수사 상과  여에 하여 원  등  한 안

과는 다  내  고 공직 수사처   운 에 한 안  하여 ‘ 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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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수가 료 었다.

○ 사개특  개특 에  신 처리안건 지 동 안 처리 여 에 2019. 4. 29. 

한 첨 한 립 에  신 처리안건 지 동 안  사  하는 사개특

  개특   개  시각  가 여러 차  변경 통지 었다.

피청  사개특  원   시 사개특  2019. 4. 29. 368 ( ) ○ 

차  개 하고 검찰청   개 안과  같   공수처11 , 

안 등 개 안에 한 신 처리안건 지 동 안  상 하여 결  실시하4

, 재 원  수   가  가결  포하 다   18 , 11 11 . 

사개특  한 당  원  청 들  하지 않았다.

피청  개특  원   시 개특  2019. 4. 29. 368 ( ) 9○ 

차  개 하고 공직 거  개 안 심상  원  신, ‘ ( )’

처리안건 지 동 안  상 하 차수  변경한 차 에  , 4. 30. 10

결  실시 가결  포하 다, .

피청    항에 근거하여  2019. 4. 30. 85 2 2○ 

같  사개특  개특  결  각 안  신 처리 상안건  지

하 다.

한 당  사개특   개특  원  청 들  피청2019. 5. 9. ○ 

   원에 한 사개특  원 개 행   안지원시

스  통하여  안  수리행 그리고 피청 들  사개특   , 

개특   안들  신 처리 상안건 지   행 들  상 신들, 

 안 심 결  해    하는 한쟁 심  청 하․

다. 

 심판대상 및 관련 규정

헌라 사건2019 2 ○ 

[피청   원 신 에 한 개 행  ]

피청    사 개 특별 원  원  원    2019. 4. 25. 

신  원 채  개 한 행 가 

   청 들 한 당  원  안 심 결  해하 는지 여  ( ) ‧

 그  여

   

헌라 사건2019 3 ○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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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피청   원 에 한 개 행  ]

피청    사 개 특별 원  원  원    2019. 4. 25. 

 원 재훈  개 한 행 가

사개특   개특  원  청 들  안 심 결  해하 는지 여   ‧

  그  여

피청    사건 안 수리행  [ ]

피청   고 공직 죄수사처   운 에 한    2019. 4. 26. ‘

안 안  사  개 안 안  ( 2020029 )’, ‘ (

 수리한 행 가2020030 )’

사개특   개특  원  청 들  안 심 결  해하 는지 여   ‧

  그  여

피청  사개특  원  신 처리안건 지 동 안 가결 포행  [ ]

피청   사 개 특별 원  원   시   2019. 4. 29. 368 (

사 개 특별 원  차 에  검찰청  개 안 안  ) 11 ‘ (

고 공직 죄수사처   운 에 한 안 안  2016500 )’, ‘ (

사  개 안 안  고 공직2020029 )’, ‘ ( 2020030 )’, ‘

수사처   운 에 한 안 안  에 한 신 처리( 2020037 )’

안건 지 동 안  가결  포한 행 가

사개특  원  청 들  안 심 결  해하 는지 여   그    ‧

 여

피청   사개특   안 신 처리 상안건 지 행  [ ]

피청   검찰청  개 안 안     2019. 4. 30. ‘ (

고 공직 죄수사처   운 에 한 안 안  2016500 )’, ‘ (

사  개 안 안  고 공직2020029 )’, ‘ ( 2020030 )’, ‘

수사처   운 에 한 안 안   신 처리 상( 2020037 )’

안건  지 한 행 가

사개특  원  청 들    안 심 결  해하 는지 여   그 ‧

 여

피청  개특  원  신 처리안건 지 동 안 가결 포행  [ ]

피청   개 특별 원  원   시 개  특   368 ( ) 

별 원  차   차 에  공직2019. 4. 29. 9 2019. 4. 30. 10 ‘

거  개 안 안  에 한 신 처리안건 지 동 안( 2019985 )’

 가결  포한 행 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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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개특  원  청 들  안 심 결  해하 는지 여    ‧

여

피청   개특   안 신 처리 상안건 지 행  [ ]

피청   공직 거  개 안 안     2019. 4. 30. ‘ (

 신 처리 상안건  지 한 행 가2019985 )’

   개특  원  청 들  안 심 결  해하 는지 여   그 ‧

 여

 규정 별지 첨[ : ]

결정 주문 

피청   ○  사 개 특별 원  원  원 2019. 4. 25. 

신  원 채  개 한 행 에 한 청 들  심 청   

각하한다.

○ 피청    사 개 특별 원  원  원 2019. 4. 25. 

 원 재훈  개 한 행   고 공직 죄수2019. 4. 26. ‘

사처   운 에 한 안 안  사  개( 2020029 )’, ‘

안 안   수리한 행 에 한 청  원 ( 2020030 )’

원 재원 한 곽상도 상직 우, , , , , , , , , , 

철규 태  심 청   각하한다, , .

○ 청  원 한 곽상도 상직 우 철규 태, , , , , ,  피

청   사 개 특별 원  원 에 한 심 청   피청  

에 한 검찰청  개 안 안  고2019. 4. 30. ‘ ( 2016500 )’, ‘

공직 죄수사처   운 에 한 안 안  사( 2020029 )’, ‘

 개 안 안  고 공직 수사처   ( 2020030 )’, ‘

운 에 한 안 안   신 처리 상안건  지 한 행( 2020037 )’

에 한 심 청   각한다.

○ 청  원 원 재원  피청  , , , , , 

 개 특별 원  원 에 한 심 청   피청  에 한 

공직 거  개 안 안   신 처리2019. 4. 30. ‘ ( 2019985 )’

상안건  지 한 행 에 한 심 청   각한다.

심 상별 주 견( ) ※ 견과 별개 견  개 는 지   같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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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유의 요 

 피청   원 신 에 한 각 개 행  , 

에 한 단 각하- 

○ 사개특  원  아닌 청 들  사개특 에  루어진  사건 각 개 행

에 하여 그 한  해 았거나 해  한 험  다고 보  어

다 사개특  원  청 들  경우에도  사건 각 개 행 만 는 한  . 

해나 해  험  생한다고 보  어 고 사개특 가 개 어 신 처리, 

안건 지 동 안에 한 심 결 차에 들어갔   비  그 한  해 ·

는 해  험  재한다   심 청 는  하다. .

 피청    사건 안 수리행  에 한 단 각하- 

○  사건 안 수리행 에 한 한쟁 심 청 가 안에 한 원  

나 안건 상 본   등과는 별도  지 보시스   , 

안  수하는 수리행 만  상  하는 한 그러한 안 수리행 만, 

는 사개특   개특  원  청 들  안 심 결  해  가․

능 나 험  없다   심 청 는  하다. .

 피청  사개특  원  신 처리안건 지 동 안 가결 포행  

에 한 단 각- 

개  차상  여[ ]

○   항  하는 원 과 간사 간  상  원  49 2 ‘ ’ ‘

사 과 개 시 고 에 하여 견  하고 수 하는 차 라는 ’ ‘ ’ ‘ ’

 미에 비 어 볼 원 과 간사 간  차가 수 었는지 여 는, , 

원  사  상  안건  개 시에 하여 어느 시 에 어  

 연락  하 는지 그  해  원들  에 참 하지 못하는 등 , 

심 결  행사에 한  생하 는지 등  고 하여 단하여야 할 것 다.‧

○  사건 사개특  개   는 질상 다양한 식  할 수 고 그 

 단과 결  사개특  원 에게 맡겨  므  통 나 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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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지  통보에 한  사건 사개특  개    식에 한 , 

 없다 어민주당과 한 당  사개특  간사 사 에 개 시에 하여 . 

시지   통 가  후 피청  사개특  원  개   시각, 

 약 시간  에 간사들  포함한  원들에게 개 시   2 10

시지  알리고 사  신 처리안건 지 동 안  상  것  , 

그 상 안   안  특 하여  안내함 , 

사 과 개 시   상  삼았 므  에 해 도 한  

없다 후에도 개  시각  가 매우 하게 변경 어 통보 었 나. , 

는 사실상 사   통해 사  상  안건과 개 시  알고 

 한 당  계 들과 다  당 계 들  립에 한 것 고 실, 

 개  시각에 한 변경 통보에도 사개특  원  청 들 원  

에 참 하여 안건에 한 심  행사가 가능하지 않았다는 에 상 , 

 차  한 에 다고 보 는 어 다. 

안건 상   여[ ]

○ 원  안 등 안  는  내  사 차 므 그 식  , 

어떻게 하는지는 헌   항에 라 에 지 않는  안에64 1

  규  하여 할 수 는 사  내  규   사‘ ’, 

 역에 다 사 리규  에 는   처리에 . 8 2

하여  항에 는 보통신망  한  수 처리에 하여 , 21 6 ·

 하고 고 사 처 보 업  내규  에 는 사, 3 2

 원 한 동  지원하  하여 하고 운 할 수 는 보시

스  하나  안지원시스  규 하고 러한 사 처 보‘ ’ , 

업  내규는 그 에 하여  사건 당시  약   3 2016. 1. 15. 

후 어 시행 었다 에 한 개별 원  안  식. 

    내에  허 고 규   내규에 근거    

식    항에 하지 않는다 피청  사개특  원  79 2 . 

 안지원시스  통하여  안들에 한 신 처리안건 지 동

안  상 한 것   항  한 것 라고 볼 수 없다, 79 2 .

○ 안   수   차는  사  역에 므 , 

 안  철  상   수 는 시 에 해 도 가 사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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역에  규  는  해  할 수 다 라  스   . 

시도 었  안  수가 료 지 않아 동 한 안  하  에 철

 차가 필  없다고 보는 것   에 하지 않는다 한  90 . , 

는  안  철 하는 건  한 것  뿐 동 한 내  90 , 

안  복하여 하는 것 체  지하는 항  아니 에 에 한 , 

별도  지 항  없다  사건에  스    시도  안  철. 

하지 않고 동 한 내   안  수한 것    90

한 것  볼 수 없고  같   고 공직 죄수사처   운 에 , ‘

한 안 안  에 한 신 처리안건 지 동 안  상 한 ( 2020029 )’

피청  사개특  원  행 도 차상 하다고 할 수 없다.

결 실시  질  차상  여[ ]‧

신 처리안건 지 동 안  심 는 그 상   원   안건 체  심○ 

가 아니라  신 처리 상안건  지 하여 사 차  단계별 심사 간  , 

할 것 지 여  심 하는 것 다  항에  건  갖. 85 2 1

 지 동 가  경우  는 원  지체 없  결‘ ’ 

하도  규 하고 고  에 신 처리안건 지 동 안  결 에 상 , 

질 나  필 하다는 규  없다  사건 사개특  신 처리안건 지. 

동 안에 한 결 에 그 상  는 안  포나 별도  질  차‧

 거 지 않았 므  그 결  차상 하다는 주   나아가 살펴볼 

필  없  가 없다. 

안건에 한 결 수  헌  여[ ]‧

피청   신  원에 한 각, ○ 개 행 는   

원 에 다고 보  어 고  규 에도 지 않는다, . 헌(2019

라 결  견 참1 )

○ 피청    사건 각 개 행 는 헌  는 에 하지 않 므

에 라 개  원 채 재훈  사개특  신 처리안건 지, , 

동 안 결 차에 하게 참여하 다 러한 결  결과에 라 피청  . 

사개특  원  안건에 한 결 수  하여 신 처리안건 지

동 안에 하여 가결  포한 행 에는 차   사 가 지 않 므

사개특  원  청 들  안 심 결 도 해 지 않았다, .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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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청   사개특   안 신 처리 상안건 지 행  

에 한 단 각- 

○ 피청   사개특   안 신 처리 상안건 지 행 는 

 항에 하여 사개특 에  신 처리안건 지 동 가 가결  85 2 2

에 라 하게 행해진 것 사개특  원  청 들  안 심, ․

결  해하지 않  나아가 살펴볼 필  없   볼 수 없다, .

 피청  개특  원  신 처리안건 지 동 안 가결 포행  

에 한 단 각- 

개  차상  여[ ]

○  사건 개특  개   는 질상 다양한 식  할 수 고 그 

 단과 결  원 에게 맡겨  므 ,  통 시지에 한 , 

 사건 개특  개    식에 한  없다 피청  개특. 

 원 과 한 당  간사 사 에 신 처리안건 지 동 안  상 한다

는 사 과 개특   개 시   상  삼았다는 에 도 

한  없다 피청  개특  원   개특  개  시각에 . 

러 다시 개   연 하  그 도 변경하여 시지  통보한 20

에 해 도 그  하여 개특  원  청 들  에 참 하지 못하, 

여 심  행사하지 못한 사  없다는  등에 비 어보   , 49

항   차  한 에 다고 보 는 어 다2 . 

결 실시  질  차상  여[ ]‧

신 처리안건 지 동 안  심 는 그 상   원   안건 체  심○ 

가 아니라  신 처리 상안건  지 하여 사 차  단계별 심사 간  , 

할 것 지 여  심 하는 것 다  항에  건  갖. 85 2 1

 지 동 가  경우  는 원  지체 없  결‘ ’ 

하도  규 하고 고  에 신 처리안건 지 동 안  결 에 상 , 

질 나  필 하다는 규  없다  사건 개특  신 처리안건 지. 

동 안에 한 결 에 그 상  는 안  포나 별도  질  차‧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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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지 않았 므  그 결  차상 하다는 주   나아가 살펴볼 

필  없  가 없다. 

 피청   개특   안 신 처리 상안건 지 행  

에 한 단 각- 

○ 피청   개특   안 신 처리 상안건 지 행 는 

 항에 하여 개특 에  신 처리안건 지 동 가 가결  85 2 2

에 라 하게 행해진 것 개특  원  청 들  안 심, ․

결  해하지 않  나아가 살펴볼 필  없   볼 수 없다, .

 이 사건 사개특위 소관 법률안의 신속처리대상안건 정 관련 행

위들에 대한 권한침해확인청구에 관한 반대의견 인용( ) 및 피청구인 

정개특위 위원장의 신속처리안건 정동의안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

권한침해확인청구에 관한 별개의견 기각( ) 

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    ( , , , )

 헌 상 다수결  원 과 원  안 심 결  보·

○ 민주주  본질    하나  다수결  원  사 과 에  수

에게 에 참가하여 다수  견해  비 하고 견   수 는 

 보 하여 다수  수 가 공개 고 합리   거쳐 다수  

사  결 한다는  그 당  근거가 다. 

○ 헌 상 다수결  원  실질  해하여 다수  뜻에  사결  

  포함하는 것  본다 안건  원 에  신 처리안건 , 

지 동 안에 하여 결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지 동 안에 한 실질  , 

 당연  어야 한다.

○ 신 처리안건 지 동 안에 한 심 결  비  그 상  는 안건 체에 ·

한 것  아니지만 결  한 간  지나  단계별  진행 는 심사가 료, 

 것  간주  수 는 안건  심사 간  할지 여  심 하여 결하‘ ’

는 것 므 사 차상 한 미  가진다 러한 사 차상 미 에 , . ‘ ’

해 만  결  가지는 원들 사 에 실질   가 필 하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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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○  항에  신 처리안건 지 동 안  결   85 2 1

하고 재 원  상  찬  결하도  한 취지는 안건  신 처5 3 , 

리 여  결할  원 개개  당  향에  어나  할 

수 는  마 하고  내 다수   사결  아니라 다, 

수  수  공동  사  하  하여 상  득하고 합 할 수 는 

사  하라는 것 다 신 처리안건 지 동 안  결 수  단순. 

 그 숫 가 는 것만  당 는 것  아니라 결에 참여하는 원, 

들 사  운  결과라는  어야 할 것 다.

사개특   개특○ 원   안에 하여 신 처리 상안건   

지 할지 여 에 하여 운  통해 심 하고 결하는 한  헌

과  원에게 보 한 안에 한 심 결 에 포함 다· . 

 피청  사개특  원  신 처리안건 지 동 안 가결 포행 에 

한 한 해 청 에 한 단 - 

결 실시  질  차상  여[ ]‧

○  항에 라 안건  원 에  신 처리안건 지 동85 2 1

안  결하  에는   항  원  심사에  는 차  58 1

식  갖  질  는  필 한 것  아니지만 헌 상 다수결  원 과 , 

신 처리 상안건 지  사 차상 미  고 할 원들  그 상   , 

안건  내  알 수 는 상태에  사진행 언 등  신 처리안건 지  여

에 한 견  할 수 는 실질   는 여 어야 한다.

○  사건 사개특  신 처리안건 지 동 안 결  경우 비  그 상 안건 

에  당  안지원시스   안  었다고 하 라도 후 , 

원 에  안  개   시각 약 시간 에 그에 한 신 처2

리안건 지 동 안  심  안건  한다는 내  사 과 그 안  

안 가 안내 었 므  사개특  원들  산망  통하여 그 내  , 

열람할 수 는 상태에 었다고 볼 수 다 후  내 리  립과 . 

란    시각  하게 변경  사  었다고 하 라도 그러한 , 

란  가 신 처리안건 지  여 에 한 첨 한 견 립 었다  , 

사건 사개특  원들  안   내 지는 아니 라도 그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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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지는 어느 도 알 수 었다고 보는 것  타당하다 그리고  사건 사개특. 

 에 는 신 처리안건 지 동 안에 한 안  취지 과 그 지  

여   차에 한 원들  사진행 언  었다 그러므   사건 사개특. 

 신 처리안건 지 동 안 결 에 사개특  원들  안 내  알 수 

는 상태에  그 신 처리안건 지  여 에 하여 견  하는 실질  

 는 여 었다고 할 것 다.

안건에 한 결 수  헌  여[ ]‧

피청   신  원에 한 각, ○ 개 행 는 헌 상  

원     항 항 항   하 다48 1 , 4 , 6 . 헌라(2019

결  한 해 청 에 한 재  애 재  애 재  1 , , 

재  진  견 참, )

○ 헌 상 다수결  원  다수에 한 사결  에 합리  과 상  

득  과 에  사  내  변동 거나  수   하  , 

해 원들에게 실질 고 운  가 여 어  것  

한다 특  항에  신 처리안건 지 동 안  결  . , 85 2 1

 하도  하고 재 원  상  가  수  결하도  , 5 3 

한 취지에 비 어보 신 처리안건 지 동 안  결 수  단순  그 , 

숫 가 는 것만  당 는 것  아니라 결에 참여하는 원들 사, 

 운  결과라는  어야 한다 그런   사건 사개특. 

 신 처리안건 지 동 안 결과 같  원  내에  득과  과

 아니라 원 에 하는  강 사  가결  건  만들, 

어 내는 것 실질 고 운   하는 헌 상 다수결  원 과 , 

신 처리안건 지 동 안  결 식  수에 한  85 2 1

항  한 것 다. 

○  사건 사개특 에  신 처리 상안건 지 에 하여  한 당  

사개특  원  청 들  결 그 결  행사하   결 차가 , 

시   미 결 결과에 향  미 지 못함  하게 었다  사. 

건에  사개특  원  청 들  그  안들에 한 신 처리안건 지

동 안에 한 결  들  실   하 는지 여  하게 

해 었 결 에 여 는 실질   도 그 미가 없게 었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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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

○ 피청  사개특  원  신 처리안건 지 동 안 가결 포행 는 헌  

가 하는 다수결  원    항  하여 사개특  49 85 2 1

원  청 들  안 심 결  해하 다.‧

 피청   사개특   안 신 처리안건 지 행 에 

한 한 해 청 에 한 단 - 

○  항에 근거하여  신 처리 상안건  지 하는 85 2 2

것  그 지 동 안  가결 포행  결과  그  는  단독  

행 므 안건  원  원  신 처리안건 지 동 안 가결 포행, 

에 재하는 차상 헌  사 는  신 처리 상안건 지 행 에․

도 그  재한다.

○ 피청   사개특   안 신 처리 상안건 지 행 는 피청

 사개특  원  신 처리안건 지 동 안 가결 포행  결과  그

  것 므 헌   다수결  원    항  , 49 85 2 1

하여 신 처리 상안건 지    생하도  함  사개특  

원  청 들  신 처리안건 지 동 안 심 결  해하 다.‧

○ 피청   사개특   안 신 처리 상안건 지 행 는 그 , 

지   내에 안건 심사  마 지 못하  그 간  끝난 다  날에 180

체계  심사  하여 사 원   것  보게 는 등  · (

항 등 참 원 에  해당 안들  심사할 수 는 간  85 2 3 ) 

체  한하는  므  에 도 사개특  원  청 들  , 

안 심 결  해 었다.․

 피청  개특  원  신 처리안건 지 동 안 가결 포행 에 

한 한 해 청 에 한 단 각- 

결 실시  질  차상  여[ ]‧

○  사건 개특   경우 비  안 취지   시  지는 

않았지만 안  원   후 약  지난 에 그 안  상  하는 , 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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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 처리안건 지 동 안에 한 심 결  었  과 상 원들  ‧

언 취지  볼 원들  안 내  알  어 운 상태  것  보 지는 , 

않는다   통하여 결  원들  사진행 언 가 비  . 

 여  사실도 할 수 다 그러므   사건 개특  신 처리안건 . 

지 동 안 결 에는 개특  원들  안 내  알 수 는 상태에  

그 신 처리 상안건 지  여 에 하여 견  하는 실질   

가 여 었다고 할 것 다. 

 사건 개특  신 처리안건 지 동 안 결  한 에  개  차 ○ 

 결  질  차에 한 헌  사 가  어 다 다만. , ‧ ‧

결 실시  질  차  하여 헌 상 다수결  원 과 신 처리 상․

안건 지  사 차상 미  고 할 신 처리안건 지 동 안  결 , 

에 실질   가 여 어야 한다고  타당하므 견과 , 

 달리 한다.

 이 사건 사개특위 소관 법률안의 신속처리대상안건 정 관련 행

위들에 대한 무효확인청구에 관한 별개의견(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, 

이영 기각) -   

○ 한쟁 심 에  청  한  해 었다고  경우 헌 재  , 

 항에  그 원  는 피청  처  취 하거나 그   66 2

할 것 지 여 에 하여 헌 재 에 재량  여한 취지는 한쟁 심  , 

헌  한질  객  라는 객  쟁  격과 해  청  

한  하는 주  쟁  격  동시에 지니고  하여 헌 재, 

 하여  한쟁 심 도  가 는 립원리  실질  실 에 

가  합한 결  하도  하  함 라고 할 것 다 라  한쟁 심 에. 

 피청  처  하여 청  한  해  것  하는 경우 

그러한 처   할 것 지 여 는 한 해 사  헌  , , 

해  청  한과 그 원   피청  처  헌  한질  내에

 가지는 미 한쟁 심  결  통하여 달  수 는 헌  한질  , 

복   등  합  고 하여 단하여야 할 것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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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 사건 사개특   안  신 처리 상안건 지   행 들  헌  

 다수결  원    항  한 것  러한 49 85 2 1

한 해 사 는 헌  하다.

○  사건에  해  사개특  원  청 들  신 처리안건 지 동 안 결

 안  원 에  심사하는 간  하는지 여 에 한 것  뿐, 

안  내  직  심 하고 결하는 한  아니다 한 사개특  원  청. , 

들  그  안들에 한 피청   신 처리 상안건 지

행  하여 그 안들  심사할 수 는 간  한  게 지만(

 항 등 참 에 안  내  심 하고 그에 해 85 2 3 ), 

결할 수 는 한에 다  향  는 것  아니다  사건 사개특   . 

안  신 처리 상안건 지   행 들  격상  내에   

  여하에 라 그 극   해지는 사 차상 행 , 

과 각 단체 원  합  항에 근거한 지  ( 85 2 8

 는 본  결   근거한 원  재 등  ) ( 94 ) 

 스스  그  하는  재하므 가 갖는 러한  , 

 한  할 필 가 다  사건 사개특   안  신 처리. 

상안건 지   행 들과  해 해 는 사개특  원  청 들  

한   안  내  아니라 그 심사 차  어떻게 해 나아갈 것 지

 는  내  사 차에 한 것 라는 격  므 립, 

원리상    하여 피청 들  행   직  단

하는 사  개  하여야 할 역에 한다.

○  사건 한쟁 심 청 가 라도 사개특  원  청 들  신 처

리안건 지 동 안에 한 결  다시 행사할 수 게 거나 그 상 , 

안들에 하여 사개특 에  심 하는 등 차상 어  심   결 한  

행사할 수 게  그 해  한  실질  복  가능  없게 

었다 그런   사건 사개특   안  신 처리 상안건 지   행. 

들  헌 상 다수결  원  등  한 하 가 다는  사개특  원  

청 들  한 해  하는 것   해 고 한 해  결 만, 

도 가  하여  래에 동 한 사  하에  동 한 내  행  

하여 는 아니 다는 가 과 는  므 사개특  원  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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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 들  한 해  하는 결 만   사건 한쟁 심  통한 헌

 한질  복   달 다.

피청  사개특  원  신 처리안건 지 동 안 가결 포행   피청○ 

  사개특   안 신 처리 상안건 지 행 는 사개특  

원  청 들  안 심 결  해하 지만 그 해  한과 피청, ‧

들  행 가 헌  한질  내에  갖는 미   사건 한쟁 심  

 고 하여 그에 한 청 는 각하여야 할 것 다.

 이 사건 사개특위 소관 법률안의 신속처리대상안건 정 관련 행

위들에 대한 무효확인청구에 관한 별개의견 재판관 이선애 기( ) - 

각

○ 헌 재   항  한 해  원   처  취 하거나 그 66 2

 하는 것  헌 재  재량  하도  한 것  가  상‘

간 가 과 지 단체 간 지 단체 상 간  가지  다  ’, ‘ ’, ‘ ’ 3

격  한쟁 심  본질과 능에 상 하여 결 주  달라 야 함  고 할 

것  청하고 는 것  해 다 러한 취지  고 할  헌 재 는 . 

가  상 간  한쟁 에   헌   해할 우 가 는 

경우에는 취 결 나  결 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. 

○   행  상  한 가  상 간  한쟁 심 에 어

헌 재 는 심 상 행  헌  여   한  해여  하, ·

는 것에 그쳐야 하고  어  행 에 한 취  내지 그  

과 같   결  내리는 것  해야 한다. 는 스스  다양한 차

  통하여 합헌  상태  복할 수 는 한   

가지고 고    행사  복  합헌  상태는 다양한 , 

습  수  에 가  스스  한 해  결 에 라 합헌  

상태  하도  함  상  헌 상  한질 는 복  수 다고 

보  다.

○  사건 사개특   안  신 처리 상안건 지   행 들  사개특

 원  청 들  안 심 결  행사에 향  주는  행 에 ‘ ’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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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하므  헌 재 는 에 한 헌  여   한  해여  ·

하는 것  어  그  과 같   결  내리는 것  해야 한

다 라   사건 사개특   안  신 처리 상안건 지   행 들. 

피청  사개특  원  신 처리안건 지 동 안 가결 포행   피, 

청   사개특   안 신 처리 상안건 지 행 에 한 

청 는  없어 각하여야 한다. 

 이 사건 사개특위 소관 법률안의 신속처리대상안건 정 관련 행

위들에 대한 무효확인청구에 관한 반대의견 재판관 이종석 인( ) - 

용

○  사건 사개특  신 처리안건 지   행 들  다수결원  한 사

다수결원  가 는 과 상  득  과  미한 것  만, 

들고 수  과  곡한 결과에  것 므 그  도가 , 

하고 에 앞  피청   신  원에 한 각 개 행, , 

가 헌 상 원  하 다는   한 것 라는 에 도 

그 헌  가 다. 

○  사건에  사개특  원  청 들  한  해  도는 신 처리안건 

지 동 안 결  경우 그 한  해 는 수  하 그 해  , 

원    사건 사개특   안  신 처리 상안건 지   행 들

, 한 간  지나  신 처리 상안건  지  안에 한 원  

심사  마 지 못하 라도 그 본  가 간주 는  는 등 그 도 

 상 사후    수단  하 가  가능  지 않

므 차  합 과 당  보해야 할 필 가 크다는  고 할 , , 

 하여야 할 필  크다.

○  사건 사개특   안  신 처리 상안건 지   행 들  헌 상 

다수결  원  한 사  그 내 상 에  도  하 안건신, 

처리 도  상 신 처리 상안건  지  후에는 합 에   

 통하여 그 지  차상  하 가  가능  하다는  고

하  사건 사개특   안  신 처리 상안건 지   행 들  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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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여 사개특  원  청 들  한  해 었  하는 것만 는 향

후 동 한  행  복  억 하는 에 한계가 고 그 차  하 가 , 

헌  하게 한 것 라   는 것  필 하다. 

결정의 의의 

헌 재 는  결 에    신 처리 상안건 지  차상 85 2○ 

 행 들에 한 차   여 에 하여 단하 다.

헌 재 는  결 에  특 산 보시스   안지원시스  통한 , ○ 

원   수한 것  규   내규에 근거한 것   

 항  한 것  아니고 게 수  안  상  신 처리79 2 , 

안건 지 동 안  상 한 것  차상 하지 않다고 단하 다.

 결 에 는 신 처리안건 지 동 안 결  질  필 한지 여 , ○ ․

헌라 사건에   사개특  원 개 행   하여 개  2019 1 

원들 참여한 결에 한 사개특  원  신 처리안건 지 동 안 가결

포행  헌  여 가 주  쟁  었 헌 재 는 에 하여 , ․

차상 헌  는 에 지 않는다고 단하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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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지  규정[ : ]

법 법률 제  개정  것(2018. 4. 17. 15620 )

제 조 원  선  및 개선 제 항 터 제 항 지에 라 원  개선할  48 ( ) 1 4⑥ 

시  경 에는  중에 개선  수 없고 정  경 에는 선  또는 개선  , 

 내에는 개선  수 없다 다만 원  질병 등 득 한 사   허30 . , 

가를 받  경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 조 원  직무 원  원  사 정과 개 시를 간사  49 ( ) ② 

하여 정한다.

제 조 안  발  또는 제 원   상  찬성  안  발 할 수 79 ( ) 10① 

다.

안  발 하는 원  그 안  갖 고 를 여 찬성  연서하여 를 ② 

에게 제 하여야 한다.

제 조 안건  신속 처리 원 에  안건 체계  심사를 하여 85 2( ) (① ㆍ

법제사법 원 에  안건  포함한다  제 항에 른 신속처리 상안건  ) 2

지정하 는 경  원  적 원 과반수가 서 한 신속처리 상안건 지정  동

하  조에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 라 한다 를 에게 제 하고 안( )( " " ) , 動議

건  소  원  소속 원  소  원  적 원 과반수가 서 한 신속처리안

건 지정동 를 소  원  원 에게 제 하여야 한다  경   또는 안건. 

 소  원  원  지체 없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 를 무 투  결하

적 원  상 또는 안건  소  원  적 원  상  찬, 5 3 5 3 

성  결한다.

 제 항 단에 라 신속처리안건 지정동 가 가결 었  에는 그 안건1② 

 제 항  간 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는 안건  지정하여야 한다  경  3 . 

원 가 전단에 라 지정  안건 하 신속처리 상안건 라 한다 에 한 안  ( " " )

안한 경  그 안  신속처리 상안건  본다.

원 는 신속처리 상안건에 한 심사를 그 지정 터  내에 마쳐야 180③ 

한다 다만 법제사법 원 는 신속처리 상안건에 한 체계  심사를 그 지정. , ㆍ

제 항에 라  것  보는 날 또는 제 조제 항에 라  날 터 , 4 86 1

 내에 마쳐야 한다90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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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 법제사법 원 는 제 한다 가 신속처리 상안건에 하여 제 항 본문에 ( ) 3④ 

른 간 내에 심사를 마 지 아니하  에는 그 간  끝난 다  날에 소  

원 에서 심사를 마 고 체계  심사를 하여 법제사법 원   것ㆍ

 본다 다만 법률안 및 규 안  아닌 안건  바  본 에  것. , 

 본다.

법제사법 원 가 신속처리 상안건 체계  심사를 하여 법제사법 원(⑤ ㆍ

에 었거나 제 항 본문에 라  것  보는 신속처리 상안건  포함4

한다 에 하여 제 항 단서에 른 간 내에 심사를 마 지 아니하  에는 그 ) 3

간  끝난 다  날에 법제사법 원 에서 심사를 마 고 바  본 에  

것  본다.

제 항 단서 또는 제 항에 른 신속처리 상안건  본 에  것  보4 5⑥ 

는 날 터  내에 본 에 상정 어야 한다60 .

제 항에 라 신속처리 상안건   내에 본 에 상정 지 아니하  6 60⑦ 

에는 그 간  지난  처  개 는 본 에 상정 다.

 각 섭단체 원과 합 한 경 에는 신속처리 상안건에 하여 제⑧ 

항 터 제 항 지  규정  적 하지 아니한다2 7 .

제 조 안 동  철 원  그가 발 한 안 또는 동 를 철 할 90 ( ) ( )動議ㆍ ① 

수 다 다만  상  원  공동  발 한 안 또는 동 에 해서는 발. , 2

원  상  철 사를 시하는 경 에 철 할 수 다2 1 .

제 항에  하고 원  본  또는 원 에서 제가  안 또는 동1② 

를 철 할 에는 본  또는 원  동 를 받아야 한다( ) .同意

헌법 판소법 법률 제  개정  것(2011. 4. 5. 10546 )

제 조 결정  내 헌법 판소는 심판  상   가  또는 지방 단66 ( ) ① 

체  한  무 또는 범 에 하여 판단한다.

제 항  경 에 헌법 판소는 한 해  원   피청  처  취소하1② 

거나 그 무 를 할 수 고 헌법 판소가 에 한 심판청 를 하는 , 

결정  한 에는 피청  결정 취지에 른 처  하여야 한다.

   


